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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  03월 26   중 특허법 2차 사례집 핸드  에  개 ( 2 , 2021  11월 03  

)  가 (보 ) 내 과 ( ) 내 상  탈  등  리  ( 포 )  게재 니다. 

 체  가   란에  었습니다.

치 체 및 가사항

p. 4~5

- 체

5.  ⑷에 여

가. 특허  132 17 기간 

거 결 복심  거 결  달  날  에  30 , 개 에  3개월 내에만 청  수 

다.  특허 생여 에  3  가능  다.

나. 기간 만  여

1) 거 결  달 력 발생 시  

가) 례  태도

원  거 결 복심  청 간  산  원 과 리   로 거 결 등본  달 았   

본다.

나) 검

리  원  사에 라 거 결  등본  달  지  갖게  므 ,  태도  같  

리  본 에게 달 사실  고지 지 여  상 없  리  달 았   본 에게 달  

생 다고  타당 다.

2) 체  단 및 결

( 리  여 )  사 에 원에  든 차가 므  乙  거 결  신 달  수 

 리  지 가 다.

( 간) 개  2022. 4. 20. 후 거 결  달  사안  다.  2019.5.17. 乙  

거 결  달 았 므  거 결 복심 청  간  2019.6.16. 지 다. 라  2019.10.17.   

사건 심 청  간  만 지 않 다.

다. 후보  가능여

1) 후보  

책 질 수 없는 사 가 생  경우 그 사   후 다시 차   수 다.  3  가  

 수 에도 고 당사  주고  도  도다.

편 개 에  원 ⋅특허  리     후보  건  ‘책 질 수 없  사 ’에  

‘ 당  사 ’  다(특허  16  2 , 67 3, 81 3 1 ).

p. 7

-‘마. 결론’

아래

가

. 보론

편 개 에  원 ⋅특허  리     후보  건  ‘책 질 수 없  사 ’에  

‘ 당  사 ’  다(특허  16  2 , 67 3, 81 3 1 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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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. 16

- 가

006-1

무 리  원 등록 지 수단

甲  ‘  ’  다. 甲    후 특허   수 는 리  乙에게 는 

계약  체결 지만 甲   당 에  2019. 7. 5. 특허 원 다.  사실 계에 여 

다  에 답 시 . (단 각  독립 다.)

⑴ 乙  甲 원사실  알게 어 2021. 2. 4. 甲 원 에   심사청  나 

심사청 료  납 지 않  경우 특허청   시 . (5 )

⑵ 甲  당 리  볼 수 지  시 . (5 )

⑶ 乙  甲 원  등  지   취  수  수단  시 . (5 )

Ⅰ. 문 ⑴에 대하여

1.  지

식  차 사  살 다.

2. 식심사 

식심사란 ,   재 식, 수수료 납 사  등 차  결  검  과 다.  

당사  보 , 차  원  진  등  다.

3. 심사청 차

심사청  (주체) 든지 ( 간) 원  3  내 ( ) 심사청    수 다(특허  

59 , 60 ). 

4. 수수료 미납  경우

수수료  납 지 않  차  차 사  특허  46 에 다. 

5. 특허청  

특허  46  결   경우 특허청  특허청   보  고, 보 에도 고 결  

지 않  경우 당 차   처  수 다.

라. 체  단  결

(주체) 원  아닌 乙  ( 간) 2019. 7. 5.  3  내  2021. 2. 4. ( ) 심사청   에  

결  없 나, 심사청 료  납 지 않   다. 특허청   에  보  여야 , 

결  지 않  경우 乙  심사청 차    수 다.

Ⅱ. 문 ⑴에 대하여

1.  지

 원  경우  수 다  특허  38  1   당 리 에게도 미 지 여  살 다.

2. 특허  38  1  

특허   수  리  가 어 리 계 변동시 공시가 나, 원  특허   수  

리   특허청  개  수 없  단계 므 ,  당사  계약에   생 고, 원  

3  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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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특허  38  1  3   상

가. 례  태도

원  특허  38  1   상  3 란 특허   수  리에 여 승계  지  

양립  수 없  상 지  취득  사람에  것  본다.

나. 검

 태도  같  특허  38  1   양도  사안처럼  양립  수 없  립 계가 

  그 상 에게 사  수  것   타당 다.

4. 체  단  결

① 원  특허   수  리  계약에 라  양도  甲   상 리 가 아니다.

② 甲  원  리  원 , 乙  원  甲  특허   수  리  승계  , 특허  

38  1 에  말   사 상  3 에 당 지 않 다.

Ⅲ. 문 ⑶에 대하여

1.  지

보 공 차  살 다.

2. 보 공 

보 공 란 심사에  보  공  공  도 다(특허  63 2).  1  심사  심사 계

 보  다. 

3. 보 공 차

(주체) 든지 ( 간) 원 계   ( ) 보 에 거  보  거  첨 여  다. 

보 공  심사단계뿐 아니라 거 결 복심  심 단계에 도 가 다(특허  170  1 ).

4. 보 공사

거    보 공사 에  나, 특허  33  1  본  리  여  보 공  가  

사 다(특허  63 2).

5. 체  단  결

乙  심사청  후 원  원  승계가 었고 승계  본  당 리 라고 주  보 공  

 甲 원  거 결  도  수 다.

p. 18

-제

수정

008

특허  등록청  한계

p. 28

-제

수정

013

미 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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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. 31

- 가

013-1

공  생 해할 염려

Ⅰ. 문 ⑴에 대하여

1.  지

 연 탈색   미 과라고 주  안  살 다.

2. 료  

료 란  지식    질병  료  말 다. 질병  료    수 없  

것  특허 도  에 우  간  엄 라   가 에 므 , 료  특허 상에  고 

다.

다  에 답 시 . 각  독립 다.

⑴ 甲  커리  (=  탈색  상)  에 과가 다  것  고 아래  청

 특허 원  후 심사청 다.

[청 범 ]

[청 항 1]

 연 탈색    커리  에 도포  것  특징   .

심사결과 특허청 심사   연 탈색   간  질병  에  나타날 수도 

 것 므 , 甲 원  산업상  가   볼 수 없다  거  통지  경우 

甲   수  안  술 시 . (7 )

⑵ 乙  丙       개 에 과가 다  것  고 아래  청  특허 원

 후 심사청 다.

[청 범 ]

[청 항 1]

  포     개  .

심사결과 특허청 심사   1에   건강 식 에 사  수 없  원료  나  

지 어 고,  2에   과량  복  경우 독  야  수 , , 

복통, 극  사, 곤란 등  나타날 수 고, 심각  경우 10여 시간 안에 사망  수 다고 

재 어 어, 원  공  생   우 가  , 특허   수 없다  취지  거

 통지 고 거 결 다.

편 乙  丙   거 결 에  복 고  거 결 복심  청 지만, 동  취지  

각심결   상태 다.

1) 각심결에  乙  丙  단독  심결취   수 지  특허   수  

리  격에 비 어 시 . (8 )

2) 심결취 에  乙  만약 원   다  식 약 안 처  허가  지 

못  ⋅ 매가 가  것 므  결과  공  생   염  어나지 않  것  

, 원  특허   수 어야 다고 주  경우, 乙 주  타당  시 . (5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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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료  미  공통

료  미   실시에  체  수 건  다  에  공통 다. 그러나 각각 료 과

 미 과에  것  , 료 과  리  수  미 과  갖  미  산업  

 특허 상에 포 다. 

4. 미  산업상 가능

가. 례  태도

원  에 드러난   과가 료 과가 아니라 미 과에 당 다  산업상 가  

다.

나. 검

겉보  습  상  도  미  간  엄에  계  것  아니므  특허 상에   

수 없다.  미 시 수  동  수  료 과    료 라 보  미 산업  

보  수 없 므   태도  같  에 드러난   과  료  미   

타당 다.

5. 체  단  결

① 甲  원  에 드러난  과   연 탈색  , ②  병  원 에  

탈색   아니라, 연  가 등에  연 탈색에   개 에  것 므 , 미 라고 주 다.

Ⅱ. 문 ⑵ 1)에 대하여

1.  지

특허   수  리  공동  격  가 아닌 공 므  단독 가 가 다   

태도  살 다.

2. 특허   수 는 리 공동  격

가. 학  태도

특허  139  등  에   갖 고 어  보아야 다  과 계  본다  

시   규  없 므  공  보아야 다  공  다.

나. 례  태도

원  공동  격  공  보 , 특허  139  등  단지 체재산  특수 에  래  것 라고 

본다.

다. 검

란 체  리   계  말 나(민  271 ), 특허   수  리  공 들  상 

동업 계   체  여 리   것  아니므 ,  태도  같  공동  격  

공  보고, 특허  질에 지 않   민사   민 상  공 규   타당 다.

라. 체  단  결

공  경우  1  가 가 나,   고 수  공동심  강  특허  139  

질에 지 여  살 다.

3. 1  가 특허  139  질에 는지 여

가. 례  태도

원  공   1 라도 신  리   심결   경우 심결  취   수 고,  특허  

질에 지 않 다고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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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검

특허  139  지 별 심결  재  수 없다  체재산  특수 에  래  것 , 1   

허 라도 공동 리  사 에  심결   가 므 ,  태도  같  1   허  

타당 다.

4. 체  단  결

공동 원  乙과 丙  심 청  공동심  강 지만, 심결에  특허 원에 복   단독  가

다.

Ⅲ. 문 ⑵ 2)에 대하여

1.  지

공  생   우 가 지  실시단계에  허가 규에 만 다룰 가 아니고 원 차에 도 심리

어야 다   태도  살 다.

2. 특허  

공 양 에 어 나거나 공  생   우 가   특허 도  에 우  사 질  지라  

 가 에 므 , 특허 상에  고 다.

3. 공  생 검  식 약 안 처만  지

가. 례  태도

원  공  생   우 가 지 여  특허 차에 도 심리 어야  것 고,  실시단계에 

어 에  허가 규에 만 다룰  아니라고 본다.

나. 검

공  생 검  거 도 규 어 (특허  32 ), 특허 원  공  생   우 가  

에  특허  62 에 거 거 결 여야 므 ,  태도가 타당 다.

4. 체  단  결

 공  생   염 가   식 약 안 처에  허가 여  별개  거 결 어야 

므 , 乙 주  당 다.

p. 35

- 가

016-1

약 도  신규

甲 특허 원  청 는 아래  같다.

[청 범 ]

[청 항 1]

주맙  포  암 료  .

甲 특허 원   에는 주맙 라는  암 료에 과 라고 개 어 다. 편 심

사  甲 특허 원  원  공개  아래  상시험계 에 여 甲 특허 원 청  1에 여 신규

 없고, 아래  상시험계   원  공개   X  결 에  주맙  암 료에 

과가  것 라는   수 어 진보  없다는  거  통지 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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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문 ⑴에 대하여

1.  지

미 에 도  격    태도  살 다.

2.  특  

 특 란 신규⋅진보  단   원  공   내  엇 지  통상  술  에  

 것  말 다.

3.  특

가. 례  태도

원  료    라도 원시 통상  술 가 술상식에  쉽게  수  

술내   특 다.

나. 검  

특허  원시 통상  술  에  단 므  내   미 라 지라도 원시 통상  

술 가 그것  쉽게  수  내  다   같  당 내   특  

타당 다.

4. 체  단  결

① 상시험계  약리 과   수  체  재가 없다  에  미  에 당 다.

② 그러나 미 라 라도 원시 통상  술 가 쉽게 악  수   내에   

 수 므 , 甲 주  당 다.

Ⅱ. 문 ⑵에 대하여

1.  지

약리 과   개시 고 지 아니    약 도  신규   수 지  살 다.

상시험계

본 연  암 에  주맙   평가   것 다.

시험 원：225 ( 상)

시험 상태： 암 질

시험방법： 주맙 여 후 암 료  평가

모집 ：2017. 4. 3. 지

 사실에 여 다  에 답 시 . (각  독립 다.)

⑴ 甲   상시험계  상시험  실시  라  것에 과  뿐  내 에  개시가 

므   격  없다고 주  경우 甲 주  타당  시 . (5 )

⑵  상시험계 에  甲 원  신규   수 지  시 . (5 )

⑶ 甲   상시험계    X에  어 에도 주맙  암 료에 과  약리 과  

 수  실험 등  체  재가 없 므  甲 원  진보  어야 다고 

주  경우 甲 주  타당  시 . (10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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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신규  

신규 란 원  공지등   공  지 않  것  말 다. 특허  새 운 창  공 에게 공개  

가   것 므 , 공 에  특허  여 지 않 다.

3. 신규  단

가. 례  태도

원     경우뿐 아니라, 차  어도 주지 술  가⋅변경⋅삭 에 과

고 새 운 과차 가 없다  신규  없다고 본다.

나. 검

신규 란 통상  술  에  새 운 창  뜻 , 새 운 과차 가 없  주지 술  가 

등  새 운 창 라고 볼 수 없 므 ,  태도가 타당 다.

3. 체  단  결

① 상시험계 에  원   주맙과 동   개시 어 다.

② 그러나 원  암  료  약 도  에 , 상시험계 에  암  료 과  차 

겠다  내 만  개시 어  뿐, 그 약 도   수  체  개시가 없어, 원 과 차 가 

다. 

③ 나아가  차 가 주지 술  가 등에 과 다  사 도 없 , 상시험계 에  원

 신규   수 없다.

Ⅲ. 문 ⑶에 대하여

1.  지

에 약리 과  지 개시 어 어야만 약 도  진보   수  것  아니라  

 태도  살 다.

2. 진보  

진보 란 통상  술 가 쉽게  수 없  창 수  난 도  말 다.  신규  어도 진보  

없  에 특허   특허  난립 여 산업   수  우  태동 었다.

3. 진보  단

가. 례  태도

1) 반  기준

원  청 에 재     곤란  새 운 과가  진보 다고 본다.

2) 약 도발  경우

원  약 도  경우도  특  질  특  질병에  료 과  쉽게  수 

 진보  , 에  상시험 등에  약리 과 지 어 어야 비  진보  

 수  것  아니라고 본다.

나. 검

약 도   시험 가 없  과  가   낮다. 그러나 사안에 라  시험  

없  과  가  경우도  수 므 , 에 시험 에  약리 과   개시 어 어야만 

약 도  진보   수  것  아니라   태도가 타당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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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체  단  결

약리 과   개시 어 지 않다  만  진보   안 , 상시험계 에  원

 약 도   수 게  어  단 도 개시 어 지 아니 나,  X에 약 도   수 게 

 단 가  경우 원  진보   수 다. 甲 주  당 다.

p. 48

-제

수정

021

라미  비

p. 49

- 가

021-1

라미  진보

Ⅰ. 문 ⑴에 대하여

1.  지

술  만 달리  에  진보  지 않   태도  살 다.

2. 라미  

라미   술 야에  지 않  라미  원   창  후    

 말 다.

3. 라미  진보  단

가. 례  태도

원  ① 청 에 재    라미  산  가  산 여 과 비 고, ② 산

 곤란  청 에 재   실시 태   실시 태  비 , ③ 비결과 과  

계에  술  만 다  뿐  곤란  과  갖   차 가 없  진보  다.

甲  “   에  압  ” 라는 새 운 라미  도 여 아래  같  청   

특  채 특허 원  심사청 다.

[청 항 1]

  에  압   120MPa 내지 300MPa  A  포  강  리 .

심사결과 심사  원  공지  에도 A  포 는 강  리  었 , 에는 “  

 에  압  ”에  수   없다는 차 가 나, “   에  압  

”  라미 가 공지  과는 상  과  결   술수단 라고 보  어 워 라미  도  

체에  술    어 고, “120MPa 내지 300MPa” 내 에  질 거나  

과  차 도 지 않 므 , 진보  다는 거  통지 다.

 사실 계에 여 다  에 답 시 . (단 각  독립 다.)

⑴ 라미   진보  단  고, 甲  신규 라미 에 술  가 므  원

 진보 다고 주 고   경우  태도에 비 어 어  건  만 여야 지  시 . 

(10 )

⑵ 甲  신규 라미 에 술  가 없어도 원  진보 다고 주 고   경우  

태도에 비 어 어  건  만 여야 지  시 . (5 )

⑶  거  통지에 여 甲  견  고 에 라 심사  특허결  통지  경우 

원 단계에  경쟁사 乙  甲 원  등  지  수  수단  시 . (5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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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검

 본질    과 므 ,  태도  같  새 운 라미 가 포 어 다  만  진보  

 안 고,   과  심  과 비   다.

4. 라미 에  진보  술  가   건

가. 례  태도

원  ① 라미 가 과 상  과  결     갖고 그   질  

과 등  나타난다  진보  다.

그리고 에 당   ② 에 라미   질  과 등  나타난다  과 계가 체

 재 어 거나 원시 통상  술 가  그 과 계   수 어야 다.

나. 검

① 원 에 질  과가  그 원  라미 라  것  라미 만  과  다 , 

 가  과  가진다   뜻 , 진보   타당 다.

② 단 과란 당  원   지   원  에 재 거나 통상  술 가  재

  수  사 만 므 ,   태도가 타당 다.

5. 체  단  결

에 “   에  압  ”    수  과가 재 어 고, 그 과가 

  수 없  것 라 , 甲  신규 라미  진보  술    것 다.

Ⅱ. 문 ⑵에 대하여

1.  지

 수 에  특  과가   진보    태도  살 다.

2. 수  

라미  통상 수  태  취 다. 수   수    말 다.

3. 수  진보  단

가. 례  태도

원  수  에 만 과 차 가  경우  갖  과  다 게 질  과  

갖고 거나 양   과가  경우에 여 진보  다.

나. 검

 실시  과 에     수  찾아내   통상  여진다. 라  

 태도  같  통상  술 가  수 없  과가 없  수  통상  창  진보   

타당 다.

4. 체  단  결

과 원  A  포  강  리  에  공통 , 원  라미 에 술  가 

없다 , 원  120MPa 내지 300MPa  수  에 만 과 차 가 므 , 그 수 에  

과 질  과가 거나  과가 어야만 진보   수  것 다.

Ⅲ. 문 ⑶에 대하여

1.  지

직 재심사 도가 도  특허결  후에도 보 공  가 게   살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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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보 공 

보 공 란 심사에  보  공  공  도 다(특허  63 2).  1  심사  심사 계

 보  다.

3. 보 공 차

(주체) 든지 ( 간) 원 계   ( ) 보 에 거  보  거  첨 여  다. 

에  특허결  후에  보 공  가 나, 직 재심사 도가 도  에  특허결  후에도 

등  지 보 공  가 다.

4. 보 공 사

거   경 술 재 , 다  재 , 단   나 지 사  보 공  가 다.

5. 체  단  결

(주체) 乙  ( 간) 등  에 ( ) 보 공   직 재심사  청 여 거 결  도 볼 수 다.

p. 51

- 가

022-1

 곤란  는 택

甲 사는   “  Xa 억  락탐-    그  도체”  는 특허  특허

 乙 사  상  특허  택  진보  다는  등 심  청 다. 특허

 과 에 개시   동 게 Xa 억 과  갖는  동    

가지  특허   개 에 당 다. 편  사건 특허  에는 특허  Xa 억 에 

과가 다고 재 어 나 그 도  량   수 는 재는 재 어 지 않다.  사실 계

에 여 다  에 답 시 . ( 에는 특허    시사 거나 특허  

 도  는  등   재 어 지 않다.)

⑴ 乙  답변    수  많  개  포  개  개시 고 므  신  

특허   도  곤란 , 라  택 라고 볼 수 없다고 주 다. 

乙 주  타당  시 . (4 )

⑵  곤란  지 않  택  진보  단 건  과 비 여 시 . (6 )

⑶  곤란   택 에  진보  단  시 . (8 )

Ⅰ. 문 ⑴에 대하여

1.  지

도  여  계없  개 에 당  택 라고 보   태도  살 다.

2. 택  

택  에 건  상 개  재 어   말 다.  과 복  우 가 

나 숨겨진   경우 특허가 다.

3. 도  곤란시 택  아니라고 볼 것 지 여

가. 례  태도

원  통상  술 가  그 상 개  식 고  택  게 도

 수 지 여  택 지 여    지 않 다고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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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검

①  도  여  신규 나 진보  단시 고  , ② 도  여  택

   개  도  택  개   단계에  란만  뿐 므 ,  태도가 타당 다.

4. 체  단  결

특허   개 라고 , 만  특허  택 에 당 다. 乙  주  

당 다.

Ⅱ. 문 ⑵에 대하여

1.  지

 곤란  지 않  택 에  질 거나  과가 어야만 진보   

 태도  살 다.

2. 진보  

진보 란 통상  술 가 쉽게  수 없  창 수  난 도  말 다.  신규  어도 진보  

없  에 특허   특허  난립 여 산업   수  우  태동 었다.

3.  진보  단 건

원  청 에 재     곤란  새 운 과가  창  난 도가 다고 

본다. 컨  과 등  과  갖  라 라도, 그것   곤란  과라  진보  다(

술  ).

4.  곤란  지 않는 택  진보  단 건

가. 례  태도

원  ①  곤란   택   진보  단 건과 동   나, ②

 곤란  지 않  택   갖  과  다 게 질  과  갖고 거나 양  

 과가  경우에 여 창  난 도가 다고 본다. 컨  과 등  과  갖   

진보  다.

나. 검

① 택 라 지라도  곤란   과 달리 취  가 없 나, ② 공지  상 개

 쉽게 도  가  것  실험에 라  것  택  것에 과   통상  창  결과  

뿐 므   태도  같   수 없었  숨겨진   경우에  진보   타당 다.

Ⅲ. 문 ⑶에 대하여

1.  지

 곤란   택   과가 없어도 진보    태도  살 다.

2. 택  사안 

가. 특허 원 태도

특허 원  과  계에  택  복  아니라고 볼 수  특허 건   수 다고 

보았 , 복 지 여  ① 에  택    시가 거나, ② 에 원

시 술수 에 비 어 보 라도 택  개   수  내  개시 어 지 않 지   

단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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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원 태도

원  과  계에  택   곤란   경우 특허 건   수 다고 보았 , 

 곤란  질  사안에  ①  상 개 에 상 포  수   개수, ②  

상 개  택  특   쉽게 택  수  사  , ③ 에 체  개시  

과 택   사  등    고 여 단 다.

다. 검

진보 란  곤란  거나   곤란  없어도 과     개 , 

택 도 마찬가지  어야 리    것 ,  곤란  택  사안   

원  태도가 타당 다.

3.  곤란  는 택  진보  단

가. 례  태도

원   곤란   택  ① 에 비  질  차 나 양  차   과가 

없어도,  곤란  과가  진보  , ②  과  에 재 어 거나 통상  술 가 

 수  거  단 , 과가 심스러울 에   재내   지 않  도에  원  

후에 가  실험 료   등   그 과   것  허 다.

나. 검

 곤란   택  과 다  것  없 므 ,  태도가 타당 다.

p. 86

- 체

2. 2011. 8. 29. 원에  우  주  는지 여 에 여 - 문 ⑵ 1)에 하여

가. 문  지

원 원에  우 주  차  았어도 원   우 주  취지 등  락  우 주  과   

수 없 지에  상   개  태도  살 다.

나. 할 원 

원  2 상   나  원   발 별로 원  나눌 수  도다.  원 원과 엄연  

 별개  원 다. 

다. 기지  단 리

지 란 특허 약에  원     지  지  것  말 다. 지 시 

우 주  건  과  그 지  내법령   에 다.

라. 내우 주  건

(주체) 특허  고    ( 간) 원  1  내 원  ( ) 원 에 취지  원표시  

 내우 주   수 다(특허  55 ).

마. 할 원시 내우 주  건

1) 법상 례  태도

상 원  원 원에  우 주  차  았어도, 원시 원 에 취지  원표시   

우 주  차  지 않  원  우 주    수 없다고 보았다.

2) 개 법  태도

개  원시 별도  우 주  차  지 않 라도 원 원  우 주   동승계  것  

본다(특허  52  4 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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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검

상  원 에게 지나 게 가 다  비  었다. 특허  30  3  등 차  식 건  

 경 에 비 어 보 라도 개  태도가 타당 다.

. 체  단  결론

개  2022. 4. 20. 후 원  사안  다. 

 2014. 4. 25. 원시 우 주  지  내   나 내 에  우 주  

취지  원 시  락 므 , 2011. 8. 29. 원에  우  주   수 없다.

p. 94

- 가

038-2

시

甲  래 COVID-19  신   후 상   수  지 고, 새 운 태  COVID-19 

 신  개 여 그 연  다 과 같  내    다.

특허공보 123 에 재  열  3  단 질  루어진 신  알   상  

나타나   다. 그러나 열  3  단 질 신 열  4  단 질  루어진 신  

아래  상 에  보듯  COVID-19  과가  동시에 알   상  

나타나지 않 다.

[ 상데 ] (생략)

그 후 甲   어   여  pdf   어특허 원  고  다.

 사실 계   다  에 답 시 . (단 각  독립 다.)

⑴ 甲   어  pdf  식    특허 원 고   경우 아야  차  

시 . (8 )

⑵ 甲   ⑴에  차  특허 원  후 시 에   보  고     

차  고,  보 지 않  경우  취  시 . (12 )

Ⅰ. 문 ⑴에 대하여

1.  지

어 원  시  차  살 다.

2. 시  

가.

시 란 특허  시 규 에   식에 지 않고  식    말 다.   

등  진  식에 맞 어 재   없  그  원  수 도  지원 고  도 었다.

나. 시  차

(주체) 원  ( 간) 원시 ( ) 청    원 에 취지 시 , 시   

수 다(특허  시 규  21  5 ).

다. 시  과

① 식     수 다.

②   경우 특허청에  공  트웨어뿐 아니라, pdf 등 상  트웨어도  

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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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어 원

가.

어 원  원 차  식   도다.  원주  에  언어에  벽   것  

청  약  취지에 라 도 었다.

나. 어 원 차

(주체) 원  ( 간) 원시 ( ) 원 에 취지 시  다(특허  42 3 1 ).

다. 어 원 과

  도  어   수 다.

4. 체  단  결

(주체) 甲  ( 간) 원시 ( ) 청    원 에 시   어 원 취지 시 , 

 pdf  식  어   수 다.

Ⅱ. 문 ⑵에 대하여

1.  지

시 에  역   야만  보  가  과, 간 내   보  지 

않  경우 원  취 간주   태도  살 다.

2.  보  차

가. 보

(주체) 원  ( 간) 우  1  2개월  3  심사청 취지 통지  날  3개월  빠  날 지 

( ) 보 , 청  께 식  여야 다.

나. 보  한 – 역문 

① 어 원  경우  시 에  어 역   경우에만  보  가 다.

② 역  (주체) 원  ( 간) 우  1  2개월  3  심사청 취지 통지  날  3개월 

 빠  날 지 ( ) 어 역  첨    수 다.

다. 체  단  결

(주체) 甲  ( 간) 간 내 ( ) 시 에  어 역  첨     후, 

( ) 청  께 진 식에 라     보  여야  것 다.

3.  보 지 않  경우 취

가. 령  태도

간 내  보 지 않  원  취  것  본다(특허  42 2 3 ).

나. 검

① 원공개  3 에게 특허  보  수도   엇 지  공개  도다. 보  수도  

 청 에  결 므  청  없  원공개  지 않 다. 에 원공개 지 청 가 

포   보  다.

② 특허  심사청 차  지연   3   차단 고  3 도 심사청   수 게 허

다. 3  심사청 가  심사  심사  여야 , 심사   청 가  ,  간 

내에 청 가 포   보 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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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공개  심사  특허   수 건 , 에 지 않  경우 특허   같  원  취 간주 여 

특허  여 지 않 다.

p. 101

- 체

나. 재심사 청  에 하여

재심사 청  특별  사  없   미 심사  진  심사  다시 심사  에 거 결 복심 에 

비  그 결과  신 게  수 다.

 거 결 복심  만약 각심결  나  리 원  특허 원에 복   에 가  진  

수  차가 없지만, 재심사 청 에  가사  결과  거 결  나 다 라도, 가  거 결 복

심 나 할 원   수 다  에   다.

p. 106

- 가

041-2

견  

甲  수 상태에 라 마사지   수 는 사  수 상태  고  개  마사지  개

여 2020. 7. 24. 아래  청  특허 원 고 심사청 다.

[청 범 ]

[청 항 1]

사   쪽  쳐주  (100)  사  뒷  지압  마사지 (200)  포  

마사지 에 어 , 사  수   생체신  득 여 수 상태  고 수 상태에 

여 상  마사지 (200)   어에 사  수 상태 (300)   포  것  

특징   수 상태  고  개  마사지 .

[청 항 2]

 1 에 어 , 상  수 상태 (300)  심 도  뇌 도   것  특징  

 수 상태  고  개  마사지 .

[청 항 3]

 2 에 어 , 상  마사지 (200)  뒷   지압  2개  지압 (210)  포  

것  특징   수 상태  고  개  마사지 .

甲  특허 원에 여 심사  청  1에 재   그 술 야에  통상  지식  가진 가 

원  공지   1  2  결  쉽게  수 는 것 어  진보  없다는 취지  2021. 

4. 6. 甲에게 견 통지  다. (단 청  2  3에 는 특허 가능 다는 견  께 

다.)

행발명 1：사   쪽  쳐주  (100)  사  뒷  지압  마사지 (200)  

포  마사지 .

행발명 2：수 상태 (300)가 포  라.

 사실 계에 여 다  에 답 시 .

⑴ 2021. 4. 6.  견 통지 에 여 甲  취  수   수단  비 여 고, 

  甲  견  여 고   경우 그 견 안  안 시 . (12 )

⑵ 甲  2021. 4. 6.  견 통지 에 여 청  보 지 않고 견 만 나, 

심사  통지  거 가 극복 지 않았다고 보아 거 결 다.  거 결  2021. 9. 20. 

 甲에게 달 었다. 에 여 甲  아래  같  청  보 고 재심사청  취지  

어 2021. 10. 1. 보   경우 보 에  심사   시 . (10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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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문 ⑴에 대하여

1.  지

① 견 차  보 차  실  비 고, ② 결    과  가  에  결  

진보  주  안  살 다.

2. 심사  심사 

원에 거 가 지  살펴 거 가 없  특허결  고, 거 가  거  통지  

후 거 결    과  심사  심사라 다.  실  리   막   도 었다.

3. 甲  취  수 는 수단 비

가. 견 차  

① (주체) 원  ( 간) 거 통지에  견 간에 ( ) 견   수 다.

② 견  보  께 보   내    경우도 나, 통지  거 가 당 여 

보  없  고    실  다.

[청 범 ]

[청 항 1]

삭

[청 항 2]

사   쪽  쳐주  (100), 사  뒷  지압  마사지 (200)  사  

수   생체신  득 여 수 상태  고 수 상태에 여 상  마사지 (200)   

어에 사  수 상태 (300)  포  것  특징   수 상태  고  개  

마사지 에 어 , 상  수 상태 (300)  심 도  뇌 도   것  특징  

 수 상태  고  개  마사지 . [청  3]

 2 에 어 , 상  마사지 (200)  뒷   지압 .

⑶  ⑵  달리 甲  아래  같  청  보 고 재심사청  취지  어 2021. 10. 1. 보  

  심사    못 재  내  보아 특허결 주고   경우 취  

 시 . (8 )

[청 범 ]

[청 항 1]

사   쪽  쳐주  (100), 사  뒷  지압  마사지 (200)  사  

수   생체신  득 여 수 상태  고 수 상태에 여 상  마사지 (200)   

어에 사  수 상태 (300)  포  것  특징   수 상태  고  개  

마사지 에 어 , 상  수 상태 (300)  심 도  뇌 도   것  특징  

 수 상태  고  개  마사지 .

[청 항 2]

삭

[청 항 3]

 2 에 어 , 상  마사지 (200)  뒷   지압  2개  지압 (210)  포  

것  특징   수 상태  고  개  마사지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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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보 차  

① (주체) 원  ( 간) 거 통지에  견 간에 ( ) 보  여, 등  보  

수 다.

② 등 보  통지  거 가 타당 여 청  감 거나 등 재  가   

실  다. 편 후거 통지  경우  재심사청 시  보 가  수 다.

4. 견 차에  극복 안

가. 결합  진보

1) 례  태도

(결 ) 원  각 에 술  결  청 에 재  에  수 다  암시가 시 어 거나, 

 원시 통상  술 가 쉽게 그  같  결 에  수 다고  수  경

우에만 2 상   결  가 다고 본다.

( 과 )  복수   루어진  복수    후  개별 들  공지  

것 지 여 만   안 고,  결  체   갖  과가   

가 지  야 다고 본다.

2) 검

심사    본 후 루어질 수 에 없 므  사후  고찰에  진보  폄  가  다. 

라  사후  고찰  어   객  근거  강   태도  타당 다.

다. 체  단  결

① (100), 마사지 (200)  수 상태 (300)  개별 가 공지  것 라고 니, 원  

 결 에 당 다.

② ( 술 야  결 ) 甲 ,  2  라에  것  원 과 술 야가 상 므  

 격  지 않고, 가사 격  다 라도 상  찍  라   2  상  마사지  

 1과 본  과 나 경  상 므  통상  술  에  결  쉽지 않  , 결  

없   1과 1  1 비   경우 원  수 상태에 라 마사지 가   나   

가 과가 어 진보 다고 주  수 다.

③ ( 과) 나아가 가사 결  가 다 라도 수 상태에 여 마사지   원  과  

 1  2에 개시 어 지 않아  가 므  진보 다고 주  수 다.

Ⅱ. 문 ⑵에 대하여

1.  지

청  삭 에  보  어도   새 운 거 가 생  경우가 아니  보 각 결   

태도  살 다.

2. 보 각 결  

보 각 결  보  승 지 않고 보    심사  처  말 다.  심사 차  신  진  

다.

3. 보 각 결  건

① 보 에  신규사  가 어  안 다(특허  47  2 ).

② 청 에  보  감 , 못 재  사  , 지 아니 게 재  사  , 신규사  

가  돌아가거나 돌아가  특허  47  3  1  3 에  보   경우에 당 여

야 다(특허  47  3 ).

③ 보 (청  삭  보  다)에 라 새 운 거 가 생  안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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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특허  51  1   취지

‘청  삭  보 ’  경우  그   새 운 거 에  통지 라도  다  보  복에  심사 차

 지연  거  생 지 않 , 거  재차 통지 여 원  보 다.

5. 특허  51  1   사안

가. 례  태도

원  청  삭  보   ① 삭  청   에   그   경우, 삭  

청  직⋅간    보  과 에  ②  못 변경  경우, ③  

  사  택  계에  재  락  경우  특허  51  1  에 포 다고 보나, ④ 삭  

청 과  없  에  새 게 생  거  특허  51  1  에 포 지 않 다고 본다.

나. 검

특허  51  1   청  삭  보 에 라 새 운 거 가 생  경우만  보 각  

 규 고 므 , 언 상  태도가 타당 다.

6. 체  단  결

① 보  후 청  3  청 상  건 지 지가 고, 마사지 (200)  내  지 않아, 

특허  42  4  2 에 다.

②  보 에  새 운 거  청  2  삭  연  없 므 , 심사  보 각 결  여야 

다.

7. 보

보 각 결  경우 심사  보   에 통지  진보   거 가 극복 지 않았다고 보아 

거 결  것 다.

Ⅲ. 문 ⑶에 대하여

1.  지

직 보  후 특허결  차  살 다.

2. 

직 보   못 재  내 에  심사  직  보  것  말 다.  원  보  

 심사지연 지  다.

3. 사

(거 극복 가 여 ) 에  거   탈  등에 만 직 보  가 나 실  

 개 에  거    사 에 도 직 보  가 다.

(  못  재) 원 에게 보  여  어떻게 보  것 지가 쉽게  수  사  

 못  재라고 본다(심사 ).

4. 차

(주체) 심사  ( 간) 특허결 등본  달   ( ) 특허결 에 직 보 사  재 여 원 에게 

알리  다. (주체) 원  ( 간) 특허료  낼 지 ( ) 견  여 직 보 사  채택여  

결  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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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보

개 에  직 보  47 2 에   어나거나  못 지 아니  사  직 보  

경우  간주 다(특허  66 2 6 ).

6. 체  단  결

청  3  거  청  2  삭  식  리 지 않   못에  비  것 므 , 

심사  청  3  “ 1 에 어 ~”  직 보  후 특허결   수도 다(특허  66 2 1 ).

p. 110

~111

- 체

3. 甲  에 여 - 문 ⑴에 하여

가. 단기

1) 재심사청

( ) 재심사청 란 거 결   특허결  원에  보 여 다시 심사  수   말 다. 

 차가 다  지연   어도 원    도 었다.

(주체) 원  ( 간) 에  거 결   날  30  내, 개 에  거 결   날  

3개월  특허결   날  79 에  등   에 ( ) 재심사청  취지  시   

등  보  , 재심사청 차   수 다.

2) 거 결 복심 청

( ) 거 결 복심  심사  거 결 라  처 에  복 차다(특허  132 17). 거 결

 술  양  리  양  루 갖  만  여  단  수 어, 문기  심 원  고, 

심 원에 만 복  수 도  수  심 주  취 고 다(특허  224 2, 186  6 ).

(주체) 원  ( 간) 거 결   날  에  30 , 개 에  3개월 내에 ( ) 청 , 

청 취지, 청  등  재  심 청  , 거 결 복심 청 차   수 다(특허  

140 2).

나. 체  단  결론

( 택) 甲  재심사청  거 결 복심 청  동시에  수 없다. 만약 재심사청  후 거 결 복심  

청  심  지고, 거 결 복심 청  후 재심사  청  보 가  수 다(특허  67

2).

(재심사청 ) 개  2022. 4. 20. 후 거 결   특허결  달  사안  다. 甲  

보 고   경우  2018. 9. 20.  30  10. 20. 지 재심사청  취지  시  보   

다. ① 재심사  동  심사 에게 다시 심사   에 도가 빠 다. ② 수수료도 심 청 료보다 다  

다. ③ 엇보다  결과가 나 다 라도 다시 거 결  고 거 결 복심 나 할 원  

 수 다   다. 

(거 결 복심 청 ) 개  2022. 4. 20. 후 거 결  달  사안  다. 甲  보 지 

않고   경우  2018. 10. 20. 지 거 결 복심 청   다. 심  특별  사  없  

 3  새 운 심 들   심리  에 견 없  보다 객  단  아볼 수 다   

다. 편 개 에  각심결  후 리 원  가 다(특허  52 2).

p. 114

- 체

나. 甲  취할 수 는 차

1) 재심사청  

재심사청 란 거 결   특허결  원에  보 여 다시 심사  수   말 다.  

차가 다  지연   어도 원    도 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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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재심사청  차

(주체) 원  ( 간) 에  거 결   날  30  내, 개 에  거 결   날  

3개월  특허결   날  79 에  등   에 ( ) 재심사청  취지  시   

등  보  , 재심사청 차   수 다. 

p. 117

‘4) 체적 

판단’ 밑

가

5) 보론

개 에  직 보  47 2 에   어나거나  못 지 아니  사  직 보  

경우  간주 다(특허  66 2 6 ).

p. 123

-첫 번째 

단

체

2) 차

(주체) 원  ( 간) 거 결 등본  달  날  에  30 , 개 에  3개월 내에 ( ) 

심 청  여 보 각 결   거 결 에  복  수 다(특허  132 17, 51  3  단 ).

3) 체  단 및 결론

甲  거 결 등본  달  날  간 내에 심 청  여 각  보   청  진보

므  거 결  가 재 지 않 다고 다 어볼 수 다.

p. 123

-두 번째

단

체

나. 재심사 청

1) 재심사청  

재심사청 란 거 결   특허결  원에  보 여 다시 심사  수   말 다.  

차가 다  지연   어도 원    도 었다.

2) 차

(주체) 원  ( 간) 에  거 결 등본  달  날  30  내, 개 에  거 결 등본  

달  날  3개월  특허결 등본  달  날  79 에  등   에 ( ) 재심사청  

취지  재  보  여 재심사  청  수 다(특허  132 17, 51  3  단 ).

p. 125

-마지막

가

5) 보론

개 에  직 보  47 2 에   어나거나  못 지 아니  사  직 보  

경우  간주 다(특허  66 2 6 ).

p. 132

- 가

051-1

등록지연에 른 간연

甲  아래   2016. 4. 5. 특허 원  심사청  다.

[발명  명]

룰 스계 고  A  PVA계 고  B  포    끈  없  우수   

공 여  업 시 다양  상   수 다. 룰 스계 고  A    량 

 3 내지 10 량% 포  수 다.

[청 범 ]

[청 항 1]

룰 스계 고  A  PVA계 고  B  포  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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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문 ⑴에 대하여

1.  지

  등에 재 어 지 않  사 도 신규사  보지 않  수   태도  살 다.

2.  보  

 보  원   수  차다.  보  상 다  지가 거나 원  거 결  

염 가     수 도  원  보   도 었다.

3. 신규사 가 지

가. 령  태도

 보 에  신규사  가 어  안 다(특허  47  2 ). 

나. 검

 보  실  원  가 , 원 후 가   심사시 원   원주 에

 3 에게  생  수 므  신규사 가 지가 다.

4. 신규사  단

가. 례  태도

원    등에 시  재 어 거나  통상  술 가 원시 술수 에 비 어 보아 

  등에 재 어  것과 마찬가지라고  수  사  아니  신규사 라고 본다.

그러나 특허청 심사   甲 원   1  주  여 여 에  2  결  

쉽게  수 므  진보  없다는  2019. 4. 4.  견 간  지 여 2019. 2. 4. 

거  통지 다. 

 거 통지에  甲  견 간 내 견  나, 심사  여  통지  거 가 

극복 지 않았다고 단 고 2019. 10. 7. 거 결  다. 

甲  당 거 결 등본  2019. 10. 8.  달  후 에 여 2019. 10. 25. 아래  같  청

 보  재심사청  다.

 사실 계에 여 다  에 답 시 . (단 각  독립 다.)

⑴ 甲  보  후 청  1  PVA계 고  B  량  2 내지 30 량%  특허  47  2  단에 

지 않 다고 주  견  재심사청  동시에 고  다. 견  내  보

시 . (6 )

⑵ 재심사단계에  특허청 심사   보  후 甲 원  특허  47  2 에 다고 단  

상태 다.  경우 심사    시 . (5 )

⑶ 甲  재심사청 에 여 재심사  결과 심사  2020. 3. 25. 특허결  다. 甲  당 특허결

등본  2020. 3. 26.  달 았 , 2020. 5. 29.  등 료  납 여 특허  등 었다고 

가 다.  경우 간 연   수 지  시 . (9 )

[청 범 ]

[청 항 1]

  량  룰 스계 고  A 3 내지 10 량%  PVA계 고  B 2 내지 30 량% 

 포  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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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검

심사  원시 통상  술    에 시  재가 없다  만  신규사  단 지 

않   태도가 타당 다.

5. 체  단  결

2 내지 30 량%  PVA계 고  량   에 재 어 지 않  사 나, 원시 술수 에 비 어 

보    업계에   량 ,   게 도  수  사 라고 주 다. 

Ⅱ. 문 ⑵에 대하여

1.  지

보 각 건 만 여  살 다.

2. 보 각 결  

보 각 결  보  승 지 않고 보    심사  처  말 다.  심사 차  신  진  

다.

3. 보 각 결  건

① 보 에  신규사  가 어  안 다(특허  47  2 ).

② 청 에  보  감 , 못 재  사  , 지 아니 게 재  사  , 신규사 가 

 돌아가거나 돌아가  특허  47  3  1  3 에  보   경우에 당 여야 

다(특허  47  3 ).

③ 보 (청  삭  보  다)에 라 새 운 거 가 생  안 다.

4. 체  단  결

① (심사 상) 재심사청 시 보 에 신규사  가 었다고 단 므  심사  보  각 고, 보  

 청   거 결  극복여  심사 다. 

② (심사처 )  거 결  극복 지 않  경우  거 결 고,  거 결  극복 었 나 다  거 가 

 경우  거 통지 , 다  거 도 없  경우  특허결 다.

Ⅲ. 문 ⑶에 대하여

1.  지

연  특  후 원  귀책  지연  간  고  연  가  간  살 다.

2. 등 지연에  간연 도 

등 지연에  간연 등 도란 심사처리지연  보편  심사 간  연 보다 등  

어   그 지연 간만큼 연 주  도다.

3. 연

연  원  4   심사청  3    날보다 게 등  경우 그 간만큼 

연 다.

4. 원  귀책사

다만 원  여 지연  간  연 간에  다. 컨  심사청  후(심사 ) 거 가 어 

견 통지 가  경우 그 지 간, 재심사청  경우 거 결  달  후 재심사에  특허여 결

 지  간, 특허결  달  후 특허료 납  지  간  에 당 다(특허  시  7 2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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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체  단  결

(연  ) 원  4   날(2020.4.5.)  심사청  3   날(2019.4.5.)보다  므  

연  2020.4.5. 다.

( 원  귀책사 ) ① 2019.2.4.~2019.4.4.  원  보   없  견  나 거 가 극복

지 않았다  에  심사  거  지  당 다고 볼 수 므 , 원  귀책사  지연  간 다.

② 2019.10.8.~2020.3.25.  원  보  다  (재심사청 )에  심사  거 결  지  

당 다고 볼 수 므 , 원  귀책사  지연  간 다.

③ 2020.3.26.~2020.5.29.  원  특허료  게 납  것 므  원  귀책사  지연  간 다.

④ 라  연 등  가  간  2020.4.5. ~2020.5.29.  2019.2.4.~2019.4.4., 2019.10.8. ~2020.3.25. 

 2020.3.26.~2020.5.29.  간   나 지 간 , 계산  연  가  간  없다.

p. 146

- 가

및

‘052-5

보상금

청 ‘

‘052-6’

로

변경

052-5

107  재

약 사 甲  나 료 에  특허 다. 약 사 乙  甲  특허 에 여 甲과 리  건

에  통상실시  허락에 여  나 가 루어지지 않 , 공공    특허청 에

게 재  청 다. 다  에 답 시 .

⑴ 특허  여 취지에 비 어 재 에  강 실시  도  도  취지  시 . (4 )

⑵ 재 결  지  차에  시 . (10 )

1. 재  

재  타  리에   어  여 에  특허 에게 과  비  실시   

계약  말 다.

2.  ⑴에 여

가. 문  지

특허  타 에게 강  실시 게  재  취지에   태도  살 다. 

나. 특허  여 취지

특허  술  공개  것에  산업  술수  상시킨 공헌  다고 보아 특허  여 다.

다. 재  취지

다만 특허  특허 에   타  독 에 내  험에  안   , 

사 , 공   여 강 실시  도  고 다.

3.  ⑵에 여

가. 문  지 

재 청 , 답변  , 재 결 , 재  등본 달  재 에  복  에   태도  

살 다.

나. 재 청

(주체) 특허  실시   ( 간) 특허  간 동안 ( ) 재 청   재  청  

수 다. 단 사 에 라 재 청  에 특허   실시  가  수 , 원  

4  경과가  수 다(특허  107 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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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답변  

재 청 가  경우 특허청    수  특허 , 실시 , 통상실시 , 질 에게 차  

보   청  본  달 고 답변   주어야 다(특허  108 ).

라. 재 결

( 간) 재  특별  사  없   청  6개월 내 결 다.

( ) 재   다. 재 에  ① 통상실시  , 간, 가, 지 , 지 시 ; ② 재  

 가  실시 에 어  수사 ; ③ 재  게   체  시 여야 다(특허  

110 ). 

마. 재  등본 달

재 결 시 재 청 , 청 , 통상실시 , 질 에게 재  등본  달 다. 재  등본  달 었  

 재 에   에 라 통상실시   생 다(특허  111 ).

. 재 에 한 복  한

재 결  심    통  복  수 다. 단 가  복   수 없 (특허  115 ), 

가  별도  원에  여 액   수 다.

p. 153

- 가

053-2

간 해 실시 술항변

甲  A+B+C  는 건  특허 다. 乙  내에  C  체 생산 여 내에  A+B+C  

  매 는 丙에게 납 고 다. 乙과 丙  甲  실시   지 않  다.  사실에 

여 다  에 답 시 . (각  독립 다.)

⑴ 甲  乙  상  간  주  乙  신  생산  납 고  C  에 과 므  

가 립 지 않 다고 변  경우, 乙 변  타당  시 . (5 )

⑵ 甲  乙  상  간  주  乙  신  생산  납 고  C  甲 특허  원 

 공지  상 므  가 립 지 않 다고 변  경우, 乙 변  타당  시 . (5 )

⑶ 甲  乙  상  극  리 심  청 고, 상  C’  특 다. 甲 심  

여  고,  경우 甲  취 야   시 . (10 )

Ⅰ. 문 ⑴에 대하여

1.  지

에 도 간 가 립  수 다고 본  태도  살 다.

2. 간  

특허  127  특허가 건  경우 그 건  생산에만 사  건  생산   등  특허  

 본다.  특허  실  보   특허  에 게  고도  개연     

간주  것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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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에  간

가. 례  태도

원  특허  사 에 라 마 거나 진 어 주 체  주어야  지라도, 특허  

본질  에 당 고 다  도  사 지 아니   리 쉽게  수 없   

당  에  건  시 미 그러  체가 어 었고 특허 에 여 그러    

⋅ 매 고 다  간  상   본다.

나. 검

라  만  특허  에도 고 간  립    시 에  특허

에   수가 원 지 않아  보 가 미  수 어  태도가 타당 다.

4. 체  단  결

C가 비  나 A+B+C 특허  본질  고 다  도  사 지 않 다 , 특별  사  

없   당 원 없  乙   간 에 당 다. 乙 변  당 다. 

Ⅱ. 문 ⑵에 대하여

1.  지

간  사안에  특허   실시 술 변  상  보아  안 다   태도  살 다.

2. 실시 술 변 

실시 술 변 란 공지 술 거나  쉽게 도  가  것 지  심리 여 리   단  

것  말 다. 공 역에 독  여  타당 지 않아 도 었다.

3. 간 에  실시 술 변

가. 례  태도

원  간  사안에  실시 술 여   만  여 악  것  아니고, 그  

생산    체  가지고 단 다.

나. 검

직    직 에 게  고도  개연      간  

취지  고   태도가 타당 다.

4. 체  단  결

간  사안에  실시 술 변  C가 아닌 A+B+C  상  여야 , 乙 변  당 다.

Ⅲ. 문 ⑶에 대하여

1.  지

① 상  실시  과 사실  에  동 지 않  경우 다고 보   태도 , 

② 상  보  살 다.

2. 리 심  

리 심  상  특허   미  에 지 여   차다.  

당사 간 여  에  쟁  고  도 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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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 

리 심  당사 간  쟁 결  므  다   리 계에    다. 

   지 가 안   그 안  거 에 어  가  ⋅  수단  경우 다.

4. 甲 심  여

가. 례  태도

원  상  사실  에  재 실시 고  과 동 야   다.

나. 검

심결시  실시 고 지 않    안  없어 심결  다고 라도 아 런 도움  지 

않 므   태도  같    없다고  타당 다.

다. 체  단  결론

상  C’가 실시  C  사실  에  동 지 않다    어 다.

5. 甲 

가. 령  태도

심 청  보  심 차 지연 지   지변경  아닌 에  허 나(특허  140  2 ), 극  

리 심 에  상  청  실시 과 동 게   보   없  가 다(특허  

140  2  3 ).

나. 검

극  리 심 에  청  3  실시  심 청 시  게 특  것  쉽지 않 , 

심 차 지연우 가 어도 리      태도  타당 다.

다. 체  단  결론

심 청 가 각 지 않도  甲  상   C  보  가 , 당 보  청  

乙  실시  과 동 게   보 므  허 다.

p. 183

- 가

067-1

여

甲   X  특허 다. 甲  매  1,000개   X  생산  수 는 공 시  갖 고 , 2020  

1 간 500개   X  ⋅ 매 다.

편 甲  당 원 없는 乙  2020  1 간 신  특허   X  여   경비  A  

생산  매  사실  알게 었다.  X는 경비  A   에 당 다.

또  甲  당 원 없는 丙  2020  1 간 신  특허   X  1,000개 여 매  사실  

알게 었다.

 사실 계에 여 다  에 답 시 . (단 각  독립 다.)

⑴ 특허  128  2  격  액 산  고, 甲  丙  상  2020  1 간 특허  

에  상청    매   X  수량  1,000개에  甲   

X  단  수량당 액  곱  액  액  상  것  주  경우 甲 주  타당  

시 . (15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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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특허법 128  2항 내지 7항 의의

액  리 가 여야 상 상   수 다. 그러나 특허    재산 상태  차  

 쉽지 않아, 리  실  보   특허  128  2  내지 7  규  도 다. 

Ⅱ. 문 ⑴에 대하여

1.  지

① 특허  128  2  규 지  살 고, ②  양도수량 에  상   수 도  

 개  내  살 , ③ 2  1  산 시 액   내  살 다.

2. 특허  128  2  격

가. 학  태도

 간주규  본다.  특허  독 므    얻  수 없    

양도수량과    야 다고 주 다.

편  규  본다.  책 경감    양도수량  특허  식  재산수량

  뿐  실  액  보다  경우 그  복  수 다고 주 다.

나. 검

특허  128  2 , 1 에   양도수량에 특허  단 수량당 액  곱  액  액  

 수 다고 도 특허  매가 수량      사  매 가 수량  공  등 그 

액  복 과  규  공 , 2 에 도 리  실시료  액   수 다고 도 실시  

 가  수량  빼야 다  그 액  복 과  규  공 다  에 , 규   타당 다.

3. 액 산

가. 령  태도

 양도수량(   사  매  수 없었  수량  뺀 수량)  특허  생산 도 지  리

 단 수량당 액  곱 고, 생산 도   수량    사  매  수 없었  수량에 

(실시   수 었다고 지 않  경우에  당 수량  뺀 수량) 리  실시료  곱 여, 

  산 액  액  청  수 다.

나. 검  - 개

1)  특허  128  2   3 에  상액  특허   실시  생산 도  

어,    액  상액과 같거나 보다 많  수 었다.  게 

실시   계약  체결  것보다 리   것     리  상  생  수 

었다. 

2) 개 에  상   수  산 어  억  수 도   든 양도수량에 

 액 산  가 게끔 개 다. 

4. 체  단  결  - 甲 주  타당

( 2  1  액  도) 甲  2020  1 간 1,000개   X  생산 여   500개  매 므 , 

2  1 에  액   丙  양도수량 1,000개  500개  다. 라  甲 주  당 다.

⑵ 특허  128  4  격  액 산  고, 甲  乙  상  2020  1 간 특허  

에  상청    경비  A  매 여 얻  액  액  

상  것  주  경우 甲 주  타당  시 . (15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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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 2  2  액) 다만 甲  도 과수량에  특별  사  없   리  실시료  곱  

액  상   수  다.

Ⅲ. 문 ⑵에 대하여

1.  지

① 특허  128  4  규 지  살 고, ② 액  계  산   태도 , ③

 액  특허 에  여  고 여 액  산   태도  살 다.

2. 특허  128  4  격

① 4  “ 다” 라고 규 어 어 격  다.

② 원도  규  특허 에게 가 생  경우 그 액  평가    것에 과 여 

에도 고 특허 에게 가 없   여지가 없다고 여, 간주가 아닌  다.

3. 액 산

가. 액 산

①  가  여 얻  액  액  다(특허  128  4 ).

② 액과 여 순 과 계  립 나, 원  계  액  본다. 

③ 생각건  순  계 에  고 비  공  액  고 비   견   

어 우므  계   산  타당 다.

나. 기여  산

1) 기여  

여 란 가 얻  체   특허  에 계   여  도  말 다. 

2) 기여  산

가) 례  태도

원  여  가 얻  체   특허  에 계   가결 , , 가격비 , 양 비  

참 여  평가 다.  특허  실시   매  가에 여  가 지도 살 다.

나) 검

① 특허  실시    가 아니라 에 그  경우,  ② 고 등 특허 술  

  가에 여  가  경우,   매에   체  에  라고 

 수  없   태도  같  여  산  타당 다.

4. 체  단  결  – 甲 주  타당

특허   X  乙 경비   에 과 므  乙  경비  매   상   甲 

주  당 다.

p. 187

-제

수정

070

과  실질  동  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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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. 203

- 가

073-2

사 재리 단 시

Ⅰ. 일사 재리 및 중복심  의의

1. 사 재리 

사 재리란 본안심결   그 사건에 여 든지 동 사실  동 거에  다시 심  청  

수 없다  원 다.  순⋅  복수  심결  생  것  지 고  다.

2. 복심 지 

복심 지란 심  계   사건에 여 당사  다시 심  청  수 없다  원 다.  순⋅

 복수  심결  생  것  지 고 심 경  고  다.

Ⅱ. 문 ⑴에 대하여

1.  지

심 청  당   염  가 시  사 재리에   심결  재 여  단 시  

복심 지에  심  계   여  단 시  비 다.

2. 사 재리에   심결 재 여  단 시

가. 례  태도

① 과거 원  사 재리  원 에 당 지  심결시  단 다.

② 근 원  태도  변경  심 청 시   사 재리  다.

나. 검

사 재리  심결시  단  동 특허에 여 동 사실  동 거에  복수  심 청 가 

각각 다가 어  나  심  심결   경우 다  심  차가 갑  게 어 헌 상 보  

재 청   우 가  근  태도가 타당 다.

甲  A+B+C  루어진 스마트폰  특허 다. 乙  A+B+C  루어진 스마트폰  ⋅ 매   

甲 특허  재 다는 사실  지 게 었고, 사  사 다. 후 사결과   乙  甲 특허

에   1  2   근거  진보   주  특허 심  청 나, 특허심

원에  각심결  았고, 특허 원에 도 마찬가지  각 결  았다. 재는 상고심 계  다.

 사실 계   다  에 답 시 . (각  독립 다.)

⑴ 사 재리에   심결  재 지  단 시  복심 청 에  심  계  지 

여  단 시  비  시 . (10 )

⑵ 乙   사건 상고심 계   甲 특허 에   1 내지 3   근거  진보   

주  재차 특허 심  청  경우 후심  여  시 . (단 후심  심결시 

  사건 상고심 결  나   가 다.) (8 )

⑶  ⑵  사실 계  달리 乙   사건 상고심 각 결 고 후 甲 특허 에   1 

내지 3   근거  진보   주  재차 특허 심  청  경우 후심 에  사 재

리가  동 사실  동 거   고, 심 청  심결시 지   1 내지 

3   근거  진보  만  주 여 심결  각  사안에 , 乙  그 심결에  복  

특허 원 단계에 러 甲 특허  가 쉽게 실시  수  도  상 게 재 어 지 

않다    각 심결   주  수 지  시 . (12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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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복심 지에  심  계   여  단 시

가. 학  태도

① 1  청 시  본다.  사  취지  사 재리가 청 시   단 고  주 다.

② 2  심결시  본다.  민사 에 도  당시가 아닌 변 결시   단 고 

 주 다.

나. 례  태도 

원  복심 에 당 지  단 시  후심  심결시  본다.

다. 검

만약 복심 지  단 시  후심 청 시  본다 , 심  원에 계 고  동안  심 라

 차  특 상 새 운 주 과 거   므 , 별도  심  야만 심 에    

없  주 과 거   가  것 ,  지 게 어 심 청  당 게   다. 라  

 태도가 타당 다.

Ⅲ. 문 ⑵에 대하여

1.  지

① 후심  청 시  심  상고심 계  었 므  사 재리에 지 않 다. ② 에  

심  계   미  살펴 복심 에 당 지  살 다.

2. 복심 지 건

당사 가 동 고, 심 청 가 동 , 심  계   후심  청  경우 복심 에 당 다.

3. 심  계   과  단

가. 학  태도

① 1  심  심 원에 계   경우  여 다.  심 과 심결취  엄연  다  

차 므  심  계   언 그  심 원 차 계  보아야 언 에 실 다고 주 다.

② 2  심결  지 아니  경우  다.  특허  154  8  민사  259  

다고만 규 고  뿐 “ 심  계 ”  심 원 차  계   별도  규  재 지 않 다고 

주 다.

나. 례  태도

원  ‘ 심  계  ’ 라   심  특허심 원에 계   경우뿐만 아니라 심 차에  내 진 

심결  아직 지 아니  경우도 포 다라고 본다.

다. 검

특허 원 나 원에   심 에  심결취  계 고  동안  심 과 심  동 게 

 심  다시 청  것  허   심 에  심결취 에  단과 순⋅  심결  

내 질 수 어 복심 지 취지에 다. 라   태도가 타당 다.

4. 체  단  결

① 후심 에   3  거가 가  나, ① 동  당사  乙  ② 동  특허 에   

심 사건  ③ 후심  심결시  ④ 상고심 계  에 므 , 후심  복심 지에 어 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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Ⅳ. 문 ⑶에 대하여

1.  지

① 순⋅  지  실   에  가 시  동 사실⋅동 거  , ② 특허 원에  

새 게 가  사실⋅ 거  사 재리  여  심리  수 없다   태도  살 다.

2. 동 사실  동 거  

가. 동 사실

1) 례  태도

원  당  특허 과  계에    체  사실  동  경우  동 사실 라고 본다.  

청 원 사실 내지 심 상  동  것  말 다.

2) 검

 심결에  심리   없  새 운 청 원 사실 내지 심 상  심리 라도 순⋅  결과가 

나타나지 않 므   태도가 타당 다.

나. 동 거

1) 례  태도

원  에  심결  거  동  거만  아니라, 그 심결  복  수  도  지 아니  

거가 가  것도 동 거  본다.

2) 검

순⋅  심결  탄생  차단 고   사 재리  취지  에 비 어 다  경 에  리  

 다 라도  태도  같  동 거 에 라 동 거   타당 다.

다. 체  단  결

 3   심결에  채택⋅ 사 지 아니  거 다. 그러나  여 보 라도 여  특허

 진보  지 않  경우,  심결  결  복  수  도   거라 볼 수 없 므 , 

乙  후심  사 재리  각  수 다.

3. 동 사실  동 거 여  단 시

가. 례  태도

원  심 청  후 심결시 지 보  사실과 에  거  고 여 심결시  심 청 가  

 심결과 동  사실⋅ 거에  것 지  단 , 특허 원 단계에 러 새 게 주  사  참고 지 

않 다.

나. 검

심결취 에  당사  특별  사  없   심결에  단 지 않  처  사 도 주 ⋅  

수 고, 특허 원   없   심리⋅ 단  수  나, 사 재리  여  심 청 과  

사안 므   태도  같  심결시 지  사실  거  단  타당 다.

3. 체  단  결

각 심결 후 특허 원 단계에 러 새 게 주  특허  42  3  1   사  사 재리에 

지 않  변 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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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. 207

- 가

074-2

직 심리

Ⅰ. 문 ⑴에 대하여

1.  지

 여  실시  과  복재  가  여 에 어 단   없다   태도  

살 다.

2.  

과  복재  담보 지 않  것  착상에 과 , 복실시 여 과  달  가  상  

수  도  체 , 객  어    라 다.

3. 미  여   단

가. 례  태도

원   재  원시 술수  고 여 청   과가 복재  가 지  단 다.

나. 검

 미  거 에 당 고, 거  심사   재  원시 술수  탕  므 , 

  태도가 타당 다.

甲  래  경우 수 었   가 러 감 사고가 생  수  개 고 , 수시 누

 지 는  여 원 고 특허등  았다.

편 乙  수시 누  지 는  독  여 甲보다 늦게 원 나 특허등   

후, 수시 누  지 는  ⋅ 매 고 었다.

乙  ⋅ 매  알게  甲  乙  실시  상  리 심  다.

그러  乙  甲 특허  사   시 , 甲 특허  에 개시  실시   에

 甲 특허  는 누  지라는 술  과가 달 지 않  체  실험   후, 그 

검 결과   甲 특허 에  특허 심  청 다. 여  乙  甲 특허  술  과

가 달 지 않는 미  에 당 다는 취지  주 다. 

 사실 계에 여 다  에 답 시 . (단 각  독립 다.)

⑴ 특허 심 에   실시 에   미  여  주  乙 주  타당  시

. (10 )

⑵ 리 심 에  乙  신  실시  상  甲 특허 과   상 고 

동 지 않 므  甲 특허  언 에 지 않 다고 주  경우, 乙 주  타당  

시 . (5 )

⑶ 리 심 에  당사  주  없  심 에  직  심리 여 乙  실시  상

 乙  특허 과 동 다고 단  후, 어  甲  특허 과 乙  특허  실질  

동 다고 보아 각 심결  경우, 심결   시 . (甲과 乙  심 에  상  

甲 특허 과 동 지 여 에 어  열 게 다 었 나, 양 당사   상  乙 

특허 과 동 지 여 에  다   없다고 가 다.) (15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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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   실시 만  단  수 는지

가. 례  태도

원  미  여    등  체  고 여 단 여야 고,     실시 에 

어 단  안 다고 본다.

나. 검

 재상  만   미  보  것  원 에게 가   태도  같    

체  내  고 여  과 재  가  단  타당 다.

5. 체  단  결

 실시 에  과가 나타나지 않 라도  체  내  참고 여 청   술  과  

나타냄   수 다    볼 수 다. 乙 주  당 다.

Ⅱ. 문 ⑵에 대하여

1.  지

상  특허 과 실질  동  경우 언 에 다고 보   태도  살 다.

2. 언  

원  ① 청 에 재  사  그 언   미      도  참 여 객 ⋅

리   후, ② 비   특허  청 에 나타난 든  그  결 계  

그  가지고 어 특허 과 동  경우 언 에 당 다고 본다.

3. 실질  동  경우

가. 례  태도

원  비  양     경우뿐 아니라, 차  어도 주지 술  가⋅변

경⋅삭 에 과 고 새 운 과차 가 없  것도 동  본다.

나. 검

란 통상  술  에  새 운 창  뜻 , 새 운 과차 가 없  주지 술  변경 등  

별개  창 라 볼 수 없 므 ,  태도가 타당 다.

4. 체  단  결

  상 라도 주지 술  변경 등에 과 고 새 운 과차 도 없다  乙 주  당 다.

Ⅲ. 문 ⑶에 대하여

1.  지

계  리  리 극  리 심  다고 보   태도 , 견진술  여 

없  직 심리  심결  다고 보   태도  살 다.

2. 리 심  

리 심  상  특허   미  에 지 여   차다.  

당사 간 여  에  쟁  고  도 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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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리  리 리 심  여

가. 란

상  특허 과 동  경우  계에  다  특허  리  다 보  결과  

상   언  단  나  수 다. 그러나 특허 여  단  특허 심  차  고  

 에 에  란  다.

나. 학  태도

리  리라 지라도, 계  경우  등 리    경우가 없 므  리 심  

허 에 어  견 립  없다. 지만 계  경우  다 과 같  견 립  다.

 후등  리    단  나  수 고, 특허 심 차  리    

수 없 므 , 극 과 극   다고 본다.

 계도 리    나 , 리   리 심  역 므 , 극 과 

극   허 야 고,  특허 심 만  담사안  볼 것  아니라고 본다.

 극  리 심  과 같   지만, 극  리 심  후등  

리  에  신  리가 타  특허  리 에  수 지    수   

수단 므  허 야 다  다.

다. 례  태도

원  극  리 심  경우  특허  98  계  경우에 여 다고 보  신, 

극  리 심   없  다고 본다.

라. 검

계 상 에  후등  리  특허 심  청 가 가 므   태도  같  신  리   

 험  감수 라도 극  리 심  허  타당 고, 그  특허 심  므  

리 심  허 지 않  타당 다.

마. 체  단  결

① 상 과 乙 특허  동 고, ② 상 과 甲 특허  실질  동 다 ,  

계  리  리 극  리 심  므  각 심결  다. 다만 에  상 과 

乙 특허  동 지 여  직 심리  여  차   없었 지  에  살 다.

4. 직 심리 차   여

가. 직 심리  견 기

심 에  당사  등  신청 지 아니  에 도 심리  수 나,  경우 당사  등에게 간  

여 그 에  견진술  주어야 다(특허  159  1 ).

나. 례  태도

원  상  후 등 과 동 지  직 심리  견진술  주지 않고 리  리 극  

리 심 라   각  심결에  차   다고 보았다.

다. 검

견진술  상 지 못  리  심결  지 않게 여 심 도  신  지   도  강 규

다. 청  상 과 후 등  동  여 에  견진술  여 았다  상 과 

등   비 여 그  차  주  수 었  것 , 러   없  청 에게 각 심결  

상 지 못  리  심결   상  ,  태도가 타당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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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. 체  단  결론

상 과 乙 특허  동 지  양 당사 가 주   없 므  직 심리에 당 다. 그러나 甲에게 

견진술  여 없  각 심결 므 , 심결  다.

p. 209

- 가

075-1

 한

Ⅰ. 문 ⑴에 대하여

1.  지

청    다  차에     심리   태도  살 다.

2.  

 특허   등  수  차다.  리  상 다  지가 거나 특허가  

 염 가     수 도  특허  보   도 었다.

3.   여 에  심리 상

가. 례  태도

원  사실심 계     경우   후 특허   심리 다.

나. 검

사실심 원  변 결시  상태   단 , 변 결    에   후  

등  특허결  것  보 (특허  136  10 ),  태도가 타당 다.

甲  “A  B  는  라 마 챔  염 지 ”에  특허  특허 다. 

甲  乙  신  특허  허락 없  실시 고 는 사실  알게 어 乙  상  2015. 9. 9. 울 앙지

원에 지청  다. 2016. 6. 3. 울 앙지 원  乙  가 라는 취지  결

, 乙  당 결에  복 고  2016. 7. 8. 특허 원에 다.

편 乙  甲  상  2015. 12. 2. 甲 특허 에  특허 심  청 는 , 甲   심 차에  

2016. 2. 11. 특허  “A, B  C  는  라 마 챔  염 지 ”  는 내  

청  고, 특허심 원  2016. 11. 18.  청  고 乙  청  각 는 심결  다. 

지만 乙  심결  취  는  에 라 甲  청   심결  지 않았다.

 사실 계에 여 다  에 답 시 .

⑴ 乙  특허 심  사건에  2016. 11. 18. 각심결  내  고   甲  지청  

사건에  특허 원  심리 야  乙 실시  비 상  甲 특허  내  특 시 . 

(6 )

⑵  사실 계에 여 지청  사건에  특허 원  乙  가 라  취지  2017. 

4. 28. 결 고 乙  2017. 5. 22. 상 다. 편 특허 심  사건에  특허 원   

고 사 가 없다  취지  결 고 乙  2017. 5. 22. 상 나 2017. 9. 21. 원 각 결  

심결  었다고 본다.  지청  사건에  원  2017. 4. 28. 결  재심사 에 

  다고 볼 수 지  고, 상고심에  심리 야  乙 실시  비 상  

甲 특허  내  특 시 . (14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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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청  시

가. 례  태도

원  특허 심 차에  청 가  경우   여  심  심결   에 께 

 것  본다.

나. 검

특허 심 차에  청   여 에 수 어 께 심리 므 ,  태도  같  독립  심

청  경우  달리 만   수 없다고  타당 다.

5. 체  단  결

심결취   특허 심  심결  지 않  상태다. 라  지청  사건에  특허 원

   특허  “A  B    라 마 챔  염 지 ”  여  단  특허  

내  특 여야  것 다.

Ⅱ. 문 ⑵에 대하여

1.  지

사실심 변 결 후  었  , ① 원심 결에 재심사 에   다고 볼 수 없다   

태도 , ②   특허  심리   태도  살 다.

2. 재심사 에 는  는지

가. 재심 

재심   결에  가  경우  결  에   안  후퇴시  

그  시  체   실 고  마  것 다.

나. 민사  451  1항 8  미

① 결    처  다  처 에 여 변경  란 당  결에  사실  료가  

처  다  처 에 여  변경  경우  말 다.

② 사실  료가 었다란 그 처  당  결  사실 에  미  가   경우  말 다.

다.   경우

1) 례  태도

과거 원  상고심 계     경우 단  가  사실 에  미쳤다 , 민사  

451  1  8  재심사 에   다고 보아 곧  원심 결  다. 

그러나 근 원  사실심 변 결 후  라도    등  단  원심 결에 민사

 451  1  8 가 규  재심사 에   다고 보지 않 다.

2) 검

①   특허결  상   변경   나, 특허결  결  심리⋅ 단  

상  뿐 결  가  처  볼 수 없다. 

②  과거  태도에  사실심에   특허 가 가    사실심 원  결  

쉽게 집  수 어 과   복  리  가 다.  쟁   결  지연  결과  

래 , 특허  사실심에     여 므 , 근  태도가 타당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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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. 체  단  결론

  특허 심  심결  2017. 9. 21. 었고,  2017. 4. 28. 사실심 결 후 므 , 

지청  사건에  원  2017. 4. 28. 원심 결에   다  사 만  민사  

451  1  8  재심사 에   다고 볼 수 없다.

3. 상고심 심리 상

가. 단기

1) 례  태도

원 , 사실심 변 결 후  었다  상고심에     등  상  원심 결  지

 살펴  경우에  원심 결  다.

2) 검

단  시  변 결시 므   태도가 타당 다.

나. 체  단  결론

상고심에    “A  B    라 마 챔  염 지 ”  여  단  특허  

내  특 여야 다. 

[참고답안] 원에  결  경우 특허 원 심리 상

1) 례  태도

원   후 특허 원에   후  등  상  다시 심리  후 단 여야 다고 본다.

2) 검

  심리⋅ 단  상  변경 었고, 특허 원  사실심  사실심 변 결시  심결  

게  사  주 ⋅  수 므 ,   태도가 타당 다.

3) 체  단 및 결론

 특허 원에    후  등  여  심리 여야 다.

p. 218

-1~3번

째줄까지 

체

1.  지

 ⑴에  우 주  취지 시  락  원에  우 주    수 지에  

상   개  태도  살 다.

p. 219

- 체

다. 할 원시 내우 주  건

1) 법상 례  태도

상 원  원 원에  우 주  차  았어도 원시 원 에 취지  원표시   우

주  차  지 않  원  우 주    수 없다고 본다.

2) 개 법  태도

개  원시 별도  우 주  차  지 않 라도 원 원  우 주   동승계  것  

본다(특허  52  4 ).

3) 검

상  원 에게 지나 게 가 다  비  었다. 특허  30  3  등 차  식 건  

 경 에 비 어 보 라도 개  태도가 타당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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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. 체  단  결론

개  2022. 4. 20. 후 원  사안  다.    사안 , 원 B  원 에 

취지  원 시  지 않았 므  우 주    수 없다.

p. 222

- 가

081-1

특허취 신청 심리

甲  주  차량 시스    후, 다 과 같  청  여 특허 원  심사청 다.

[특허청 범 ]

[청 항 1]

라 다  차량 주변 체에  거리  감지  단계 (a) 

 스 드  차량  도  감지  단계 (b)  포 , 주  차량  주  어  

.

 사실 계에 여 다  에 답 시 . (단 각  독립 다.)

⑴ 컴퓨    립  고, 甲 원  립  여  시 . (12 )

⑵ 심사  원  공지   1에 비 여 甲 원  진보 다고 보아 특허결 고, 甲  

등 료 납  특허등 었다. 후 경쟁사  乙  甲 특허   1 내지 3   경우 

진보 다고 볼 수 없어 특허가 취 어야 다  취지  특허취 신청  다. 당  특허취 신청에 

여 심  甲 특허   1에 여 진보  지 않 다  취지  특허취

 통지  후 특허취 결   수 지  시 . (8 )

Ⅰ. 문 ⑴에 대하여

1.  지

드웨어  통  동  컴퓨   에  립    태도  살 다.

2. 컴퓨    

그램 란 어   결   술   집 체  말 , 그램    컴퓨  

 라 다. 컴퓨     창  에 지식재산  보 가 다.

3. 립

가. 공  여  –  vs  물

립   그램  에 당 , 공  체에 특허  허여 , 다양  양태   

실시가 어 산업 에 애가  수  우 다.

립   그램  특  역   결  에  것  공  알고리  아니고 

술  가    본다.

나. 연   여

립   그램    집 체에 과  연  아닌   라고 

본다.

립   그램  연   컴퓨  등  드웨어에 어 실시 므  드웨어  술

  체  루  연  라고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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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례  태도

원  연   여  청  체  단 여야 고,  체  드웨어  통  체  

실   과   것 라  특허가 가 다  태도다.

라. 검

특  산업 야에  그램  공  다고 보  어 다.  그램만 특허  보 지 않  

것  타 창 과  평 에도 어 난다. 라   태도  같  드웨어  여 특    

그램 라  립   타당 다.

4. 체  단  결  – 甲 원  립  여

甲 원  라     스 드  드웨어  여 동  주  어  주  

술 야에    , 청  체  보  립  다.

Ⅱ. 문 ⑵에 대하여

1.  지

특허  132 2 2  심  심리   규 지  살 다.

2. 특허취 신청 

특허취 신청  특허취  공  심  검 여 가   특허  취  도다.  

심사  에도 고 심사 질에  계가  수 어 3  도움  아 실특허  에 걸러내고

 도 었다.

3. 특허  132 2 2  취지

미 심사  살  술  취 신청   수 없다. 심사  술 헌  사  락 여 특허가 

못 등 었    그  보  것  특허 심 과  특허취 신청만  특징  다.

4. 특허  132 2 2  심리  는지

가. 례  태도

원  특허  132 2 2  특허취 신청  신청사   규  뿐, 심리   

규  아니라고 본다.

나. 검

특허  132 10 1 에  심  특허취 신청  등  지 아니  에 도 심리  수 

다고 규  등 심리  고 지 않 ,  태도가 타당 다.

5. 체  단  결

 1  심사  락 지 않고 심사  진  술 다. 그러나 특허취 신청에  심   

없  심리  수 ,  1에  진보  지 않 다  도 심리가 ,  특허취 결 도 

 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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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. 234

- 가

및

p. 235

‘087-1

확 상

발

 보정‘

‘087-3’

로

변경

087-1

상  2 상  경우

2 상   상   경우 리 심   여  시 . (5 )

1.  지

상  복수라  만  다고 보아  안 다   태도  살 다.

2. 상  

상 란 청  특  리 심  심 상  말 다.

3. 상  복수  경우

가. 례  태도

원  상  복수  여 리 심  청 다  것만  심 청 가 다고 보지 

않 다.

나. 검

① 특허 에  리    상  개수  고 지 않다  , ② 복수  상

  개  청 가 병   심  청  병  다  , ③  복수  청  나  

심 차에  결  것  쟁  신   결상 람직 다  에   태도가 타당 다.

4. 체  단  결

2 상   상  다  만  리 심  다고 볼 수 없다.

087-2

상  에 한 단어가 는 경우

甲  乙  상  상  “마사지    마사지 컵” 라는   사건 특허  리

에 다고 주  극  리 심  청 다. 에  乙   사건 특허  “다수  

 착 는  내  보다  에 는” 과 는 내  상  

에는 “내 컵  컵  내 에 고 내 컵  단 는 컵  단  략 같   다”

라고 재 어 , “ 략” 라는  단어가 사 어 므 , 상  게 특 었

다고 볼 수 없다고 주 다. 乙 주  타당  시 . (7 )

1.  지

상  에    다  만  특 었다고 보지 않   태도  살 다.

2. 심 청  건

심 원  특허심 원  업 체  특허  담  고   차  진  통 ,  지 에 

안  없거나 상  리   가  도  특 어 지 않  경우   심 청  

보아 본안 심리  지 않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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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상  특 여

가. 례  태도

원  상  사 통 상 다  것과 별  수 고, 특허 과 비  수  만큼 특 어야 

다고 본다.  상  ① 상  체    재   없지만, ② 특허  에 

  재  람직 고, ③ 다만 특허  과   가 재 어 지 않 라도 

나 지 만  리   단  가  특  것  본다.

나. 검

심결  사 재리가 어 상  에게나 공개  수 다. 그러나 상    에  고  

업비  포 어  수도 어, 상    재  것  강  지 않다. 라   

같  특허  보 에 지  단  가  도 만 특  가 지 않 다고  타당 다.

4.   는 경우

가. 례  태도

원  상  에   거나  재  지 않   도  라도, 

상  에 재  나 지 내 과 도   고 여 특허  보 에 지  

단  가  경우  특 었다고 본다.

나. 검

 재상  만  특  보  것  심 청 에게 가   태도  같  상  

 등  체  내  고 여 특 여  단  타당 다.

5. 체  단  결

“ 략” 라   단어가 어도, 나 지 내 과 도 에 비 어 특허 과 비  수 다 , 게 

특 었다고 볼 수 다. 乙 주  당 다. 

p. 238

- 가

088-1

공지 주 과 실시 술 항변

甲  시 에 매 는 가 허리 스크  는 가 는 것  견 고 그  개  새 운 

식  (  A+ B +C)  다. 甲  2020. 4. 5.  에  체험 사  진 고, 그 체험

사  여 2020. 4. 5.  동 상 사 트에  보 도 사 다.

그 후 甲   가 원  체험 사   게시에  공지 었   에  게 공지

 주 여 2020. 7. 3. 특허 원  후 2021. 2. 4. 특허  취득 다.

편 乙  2020. 5. 4. 甲   식 지 못  채 독  (  A+B+C)  다.

 사실 계에 여 다  에 답 시 . (단 각  독립 다.)

⑴ 乙  2020. 6. 1.  신  스스   (  A+B+C)  ⋅ 매  시 여 재 지 

당  ⋅ 매 고  경우 재 乙   ⋅ 매 가 甲  특허에 지 여  

시 . (甲 특허  재 게  , 특허 사  없다고 가 다.) (8 )

⑵  ⑴ 에   쟁  리 심 에  乙  주  실  지  시 . (7 )

⑶  ⑴  ⑵  달리 丙  2020. 4. 5. 甲  체험 사  보고, 甲   여 2020. 4. 6. 

 당  ⋅ 매  시  경우,  술  실시  볼 수 지  시 1). 

(5 )

1) 공지 를 거쳐 등록  특허의 력과 자유기술 항변의 돌, 지식재산연  14  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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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 ⑴에 여

가. 문  지

사  립 여 에   태도  살 다.

나. 사  

사 란  원 지 않고  실시등    산업 비  보  도 다. 원여  택 므

 원 지 않았다  만  실시가  것  당 여 도 었다.

다. 사  건

(주 ) 원   내  알지 못  가 (객 ) 원시 내에  실시  실시 비  경우 ( ) 

실시  실시 비  에  실시  갖 다(특허  103 ).

라. 공지 주  원  한계

공지 주  원  공지  에   건  만  경우 신규 ⋅진보  단 시 공지 지 않  

것  볼 뿐, 원   없다(특허  30  1 ).

마. 체  단  결론

(주 ) 乙  독  복연  므  주  건  갖 었고, (객 ) 공지 주  원  

가 없  甲 원  2020. 7. 3. 에  보  乙  보다  2020. 6. 1.  실시 에 었 므 , 

( ) 실시 에  사  갖 다. 라  乙  재  ⋅ 매  甲 특허에 지 않 다.

2.  ⑵에 여

가. 문  지

과 달리 리 심 에  사  심리    태도  살 다.

나. 리 심  

리 심  립 여   특허  보  에 쟁    심 에   결 주  

차다. 

다. 해금지청 과 리 심  공통   차

특허  보   쟁과  원과 심 원  역  복 다. 지만  원 에 라 

심리   에 어  과 심 차  차  다.

라. 단기

1) 례  태도

원  사  리 심 에  심리  수 없다  다.

2) 검

사   리 사  사  뿐, 특허   미   에  리 과  

므 ,  쟁  결   아닌  쟁  결  리 심 에  심리  

수 없다   태도가 타당 다.

3) 비 론

다만 리 심     쟁   결   도  차 ,  같  심리  

 경우 그 도 취지에 어 난다  비  재 다.

마. 체  단  결론

리 심 에  사  심리가 가 므 , 乙  사  주  실 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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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 ⑶에 여

가. 문  지

공지 주  상 공지    술  변  허  수 없다고 보   태도  살 다.

나. 실시기술 항변 

실시 술 변 란 공지 술 거나  쉽게 도  가  것 지  심리 여 리   단  

것  말 다. 공 역에 독  여  타당 지 않아 도 었다.

다. 단기

1) 례  태도

원  공지 주  상 공지  특허  30 에 라 원  공지  에 당 다고 볼 수 없 므 , 

   실시 술 주   없다고 보았다(2016가 502475).

2) 검

공지  지 않  경우 가 연 결과  신  공개 지 않아 가 산업   결과가 

래  수 다. 라  특허  30  신규 ⋅진보  단에 만 공지  고 나,  

태도  같  실시 술 여  단  도 마찬가지  공지   타당 다.

라. 체  단  결론

甲 체험 사  甲  원   공지  주  것 므 ,    丙  원  실시  술  

실시  볼 수 없다.

p. 250

- 체

4. 식 건에 여 - 문 ⑴에 하여

(주체) 거 결 복심  원  청  수 다. 공동 원  경우  공  원  심 청 여야 다(특허

 139  3 ).

( 간) 거 결   날  에  30 , 개 에  3개월 내 청  수 다. 

( ) 청 , 청 취지, 청  등  재  심 청   다(특허  140 2).

p. 253

- 가

094-1

거 결 복심  심결취  후 심

甲  단   여 원  심사청 , 심사는 다 과 같  진 었다.

- 2021. 2. 4. 견제 통지  발

청  1   고 간결 게 재 지 아니 여 특허  42  4  2   재

건  비 지 못  재 비가 다.

- 2021. 4. 1. 견  제

청  1  통상  술  에  보  그 재가 다.

- 2021. 5. 4. 거절결정  발

청  1  통상  술  에  보 라도 그 재가 지 않  통지  거 가 극복 지 

않았다.

후 甲  2021. 6. 1. 특허  42  4  2  극복 는 보   재심사  청 고, 후 

심사는 다 과 같  진 었다.



46  조 중 특허법 2차 사례집 핸드북

Ⅰ. 문 ⑴에 대하여

1.  지

① 특허  63 에 지 않  에   없  심리  수 다   ② 보 각 결   

경우 곧  심결  취  가  순 지  살 다.

2. 심결취  

심결취  고  당사 가 주  심결  실체 ⋅ 차  사  심리  차다.

3. 특허 원 심리

가. 례  태도

① 원  심결에  단 지 않  당사  주 ⋅ 도  없  결   삼  수 나, ② 거 결

복심 청  각심결  취 차에  심사  심  단계에  견  여   없  특허청  

새 운 거 만  심리  수 없다고 본다.

나. 검

특허  63   47 에 거  거 결   거  통지 고 견   보  주어야 

  강 규 다. 그런  심결취 차에  보  여  수 없  새 운 거  주  

  태도가 타당 다.

4. 보 각 결   경우 특허 원 

가. 례  태도

원  보 각 결   거 결  다   각심결  었 나 심결취 에   보 각 결

  것  단 었다  그것만   곧  심결  취 여야 다고 본다.

- 2021. 7. 5. 거절결정  발

보  후   1과 비   에  차 가 나  2  결  통상  

술 가 쉽게  수  것 ,  보 에 라 생  거 므  보  각 다. 

보    미 통지  특허  42  4  2  거 가 여  극복 지 않았 므  

다시 거 결 다.

에 여 甲  2021. 7. 20. 거 결 복심  청 나, 특허심 원  보 각 결  고 

보   청 는 재가 지 않다는 취지  심 청  각 는 심결  다.

甲  재 심결  다고 주  특허 원에 심결  취  는   상태다.  사실 계에 

여 다  에 답 시 .

⑴ 거 결 복심  각심결에  심결취  차에  심리  고, 보 각 결  

 경우 원   시 . (6 )

⑵ 특허 원에  甲  주  수  심결   시 . (4 )

⑶  ⑵  甲 주 에 라 심결 취 결  어 사건  다시 특허심 원  었   

심   시 . (10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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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검

 태도  새 운 거 에 당 지 않   심 원에  심리 지 아니  쟁 도  없  심리  수 

다  다   리  지 않 다. 보 각 결  다  보  후  심리 여 거 결  

 경우만 심결  취  것  람직 다. 다만 에   태도에 라  살 다.

5. 체  단  결

보 각 결  다  립  원  태도에  곧  원  주  여 심결  취 여야 

다.

Ⅱ. 문 ⑵에 대하여

1.  지

재 비  보  후 신규 ⋅진보  거 가 견  경우  단언  보 에 라 생  새 운 

거 라고 보아  안 다   태도  살 다.

2. 보 에  새 운 거  

보 에  새 운 거 란 당 보  여 에 없  거 가 새 게 생  경우  말 , 

 심사지연  래  후  통지 거나 보 각  사  규 고 다.

3. 甲  주  수 는 

가. 례  태도

원  보  청  신 거나 실질  신 에  도  변경 에 라 비  생  거 가 

아닌 상 보 에  새 운 거  보지 않 다.

나. 검

보  에 심사  수 없었  거  보 에  새 운 거 라고 나, 사  재 비가 었  

경우  보  에도 신규 �진보  단  가  수 었 므 ,  태도가 타당 다. 

4. 체  단  결

甲 , 2021. 6. 1. 보   신 라고 볼 수 없 므   1  2 결 에  진보   보 에 

 새 운 거 가 아닌 도  근거  보 각 결  다고 본 심결  다고 주  수 다.

Ⅲ. 문 ⑶에 대하여

1.  지

보 각 결  다  에 라 보  후  다시 심리   거 에   통지  

경우  심사   경우  살 다.

2. 거 결 복심  

거 결 복심  심사  거 결 라  처 에  복 차다(특허  132 17). 거 결  

술  양  리  양  루 갖  만  여  단  수 어,  심 원  고, 심 원에 만 

복  수 도  수  심 주  취 고 다(특허  224 2, 186  6 ).

3. 심  특징

심  심사  재직  사람   수 어(특허  시  8 ) 심사   수  거 통지, 특허결  

등    수 다. 다만 심사   수 없  심  본연  업   것     거 통지 

등   심사 에게 맡  수도 다.



48  조 중 특허법 2차 사례집 핸드북

4. 심  에 여

가. 심리 상

심  에 라 보  후  심리 상  고,  심리 상   통지 거 결 가 

지  심리 다.

나. 거 결   심리

 통지 거 결 에 통지 지 아니   거 결  차   거나, 거 가 아님에도 고 

거 결  실체    경우 심  거 결  취 고 심사에  것  심결  수 다(특허  

176  2 ). 

다.  또는 

 심  심사 에  것  경 상 람직스럽지 않  경우에  심사 에 지 않고 스스  

 수도 (심 편람),  경우 다  거 가  거  통지  수 고, 다  거 가 

없  특허결  취지  심결   수도 다(특허  170 ).

5. 체  단  결

(심리 상) 보 각 결  다   심결취 결  에 라 보  후  심리 상  다.

(거 결   심리)  통지 거 결  청  1  재 비가 보  후 에  었다  심  

거 결  취  심결  고, 사건  심사   수 다.

(   )  심  사건  심사  지 않고,  수 다. 

 보  후  진보   거 가  것  시사 었 , 심   1  2 결 에 

 진보   거 에  직  통지 고 견   수   여  , 거 가 극복  

경우 특허결  취지  심결   수도 다. 

p. 258

- 가

097-1

심결취 결  후 차

甲  특허  A+B+C  특허 다. 동 업  는 乙  본격  사업  에 앞  특허 쟁  

미리 결   甲  특허 에 여  특허 심  청 다. 

乙  특허 심 에  甲  A+B+C 특허   1  쉽게  수 는 것 라고 주 나 

심 는 乙  주  아들 지 않고  사건 심 청  각 는 심결  다. 乙  심결에 복 여 심

결취  ,  2  새 게 거 료  , 甲  A+B+C 특허   1 

 2  결  쉽게  수 다고 주 다. 특허 원  乙  주   다고 보아 심결취 결

 고 그  결  었다.  심 원에  차     시 . (12 )

1.  지

차  답변  여 , 실체   심결취 결  에   태도  살 다.

2. 취   심 원  차  

가. 심결취  

심결취  처  심결  복 차  고   취 에 당 다. 심결취 결   

경우  심결  취 어 심 차가 다시 진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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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례  태도

원 , 특허  189  2  심결취 결    심  다시 심리 여 심결 여야 다고만 규 고 

고, 그  같  다시 심리  경우  차에 여  별도  규  고 지 아니 나, 심  처  청  

경우에 여 당사 에게 심리가 다시 진 다  사실  알리고 주 과 거   수   여  

것  마 다고 본다.

다. 검

리  심결    당사 에게 주 과 거   수    여 여야 다  것  특허  

취지 고(특허  147  1 ), 취   심리에  당사  에 지 않  주 과 거  새 게 

 수 ,   태도  같  심  곧  심리  결  것  아니고,  시간  주어 당사 에게 

  여  타당 다.

라. 체  단  결

심  당사 에게 사건 심리 개시  알리고 심리 결 시  통지 여 당사 에게 주 과 거  

 수   여 다.

3.  고  실체  심결

가. 취 결 기 력 

취 결  란 결  취지에 라 동   특허심 원에 생시키   말 다(특허  

189  3 ).  특허심 원  심결  에  당사   고, 취  본   에 

 동  내  처  복  지  원과 특허심 원  복   쟁   결  지연  

지  다.

나. 례  태도

취  후  심리과 에  새 운 거가 어  단  가  거 계에 변동  생  등  

특단  사  다  특허심 원   심결과 동  결  심결   수 다.

 원  새 운 거라  취  심결  여진 심 차 내지  그 심결  취 에  채택⋅ 사 지 

않  것  심결취 결  결  복 에   가지  거라고 본다.

다. 검

동  내  처 복  지라   취지  나에 비 어보 ,  태도가 타당 다.

라. 체  단  결

 후 특허   1  2  결  쉽게  수 다  것에  미 , 특별  

사  없   에 라 심  특허 심결  여야  것 다.

097-2

사  비심사

원시 단계에  사  비심사  비 여 시 . (14 )

1.  지

 차  사  견  가  비심사  상, 차, 단  시 취  비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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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

① 사란 원  지 에  특허 취득 가  평가  수 도  양질  심사  갖  사

 원  산업상 가 , 신규   진보  단 고, 그 단   술  사  것  말 다.

② 비심사란 리  사보고   원  보  후 에  재심사  청  경우 양질  

심사  갖  비심사  재심사  것  말 다.

3. 상

① 사  든 원에  수 다. 단 원  사  수  가 없  상 거나, 

 ⋅청  내  료 지 않아 사  수  수 없  경우  다.

② 비심사  원  비심사  청  경우 수 다. 

4. 차

① 사  원 에  단  여   사가  여  검  후, 술 견   

사  수 여, 사보고 (  사보고   언 )  견   료 다. 원  

비공식  사  견 에  견  사 에  수 나 사 과 견  

가 다.

② 비심사  단  여   PCT 19 , 34  보  지 여  검  후, 에 라 가 

사  수 여, 비심사보고   료 다. 원  비심사보고 가  에 어도 

1  상 견  아볼 수  리  가지 , 에  비심사 과 견  가 다.

5. 단  시 

① 사에  단  시 나 지 에  가수수료 납  것  원 에게 통지 다. 가수수료

가 납 지 않  경우  주 에 만 사가 진  수 다.

② 비심사에  단  시 청  감 거나 가수수료 납  것  원 에게 통지 다. 

가수수료가 납 지 않거나 청 가 감 지 않  경우  주 에 만 비심사가 진  수 

다.

6. 사  비심사 결과  

사  비심사 결과  원 뿐 아니라 지 청  택 청도 고  수 나,   

것  아니다.


